
 

 

조사일 : 2016.03.15 

품목 : 김치라면 

1. 라면류 라벨 표기 사항 

◦ 일괄표시 및 패키지에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이 지정이 없는 한 문자크기를 JIS 

규격에 의거 8포인트 이상으로 기재 필요 

- 표시가능면적이 대략 150㎠이하인 경우에는 5.5포인트 이상 활자 기재 

-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내용량, 상미기간, 보존방법, 원산국명,수입자 표기 필요 

- 조리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별도 표기 

 

명 칭 즉석 중화면 

원 재 료 명 기름 튀긴 면（밀가루, 식물성 유지, 소금）, 조미 김치 분말（김치, 소금, 

마늘, 조미 향신료 분말, 혼합 향신료 분말, 기타）, 김치맛 

파우더（말토덱스트린, 향신료 분말, 소금, 소금절이 멸치과, 양파, 효모 

추출물, 기타）, 설탕, 분말 조미 간장（간장, 소금, 발효 식물성 단백, 

말토덱스트린, 기타）, 김치찌개맛 파우더（조미 향신료 분말, 김치찌개 

시즈닝, 포도당, 소금）…< * 이하 생략 > 

 

첨 가 물 증점제 (가공 전분, 증점 다당류), 조미료 (아미노산 등), 산미료, 유화제, 

착색료 (고추 색소, V.B2, 캐러멜), 탄산칼륨, 산화 방지제 (V.E, 녹차 

추출물) , pH 조절제, 향료, V.B1, VC 

 

내 용 량 130g（면 100g） 

상 미 기 간 테두리 밖 뒷면 중앙에 기재 

보 존 방 법 직사 광선, 고온 다습을 피하고 상온에서 보관하십시오. 

원 산 국 명 한국 

수 입 자 O O O 

 

조 리 방 법 ： 

 

끓는 물 450ml 에 국수와 분말 스프를 넣고 3 분 ~ 4 분 끓이면 

완성입니다. 

김치나 계란, 파 등을 넣어서 드셔도 맛 있습니다. 

 

사 용 상 

주 의 사 항 ： 

* 본 제품 제조 공장에서는 새우, 게, 메밀, 땅콩, 오징어, 고등어, 호두, 

사과를 포함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요리시 화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봉 후에는 보관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한 번에 다 사용하십시오. 

* 냄새가 강한 물건 근처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냄새가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면류 일본 수입자 라벨 표기 방법 

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8D%B1%EC%8A%A4%ED%8A%B8%EB%A6%B0
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86%8C%EA%B8%88%EC%A0%88%EC%9D%B4
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B9%98%EA%B3%BC


2. 영양성분표시 

◦ 영양성분표시 100g당  

- 열량/ 단백질/지질/탄수화물/식염상당량 

◦ 문자크기는 JIS 규격에 의거 8포인트 이상으로 기재 필요 

- 표시가능면적이 대략 150㎠이하인 경우에는 5.5포인트 이상 활자 기재 

영양성분표시 1 인분（130g 당） 

에 너 지 실제 중량 기재 kcal 

단 백 질 실제 중량 기재 g 

지 질 실제 중량 기재 g 

탄 수 화 물 실제 중량 기재 g 

식 염  상 당 량 실제 중량 기재 g 

（ 면 실제 중량 기재 g ） 

（ 스 프 실제 중량 기재 g ） 

 

3. 리사이클 마크 

◦ 소비자가 사용후 분별수집, 재이용시 편의를 돕기위한 마크로 해당 용기에 기재 또는 

패키지 보기 편한 곳에 기재해야 함 

◦문자크기는 JIS 규격에 의거 6포인트 이상으로 기재 필요 

- 업무용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 

 

 

 

 

 

 

구분 a b c 

인쇄 또는 라벨 6mm이상 

a의 2/5 이내의 

폭 

a의 1/14 이내의 

폭 

각인 8mm이상 

구분 H L W a θ  

인쇄 또는 라벨 
6mm이

상 

H의7/8 H의1.1배 

H의 

7/100 

이내 

  45° 

각인 
8mm이

상 



4. 금지 표시 

◦ 실제 상품보다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오인 할 만한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됨. 

◦ 일부 식품에 있어서는 식품표시기준 또는 공정경쟁 규약등에 의해 표시 금지사항이 

명문화 되어 있음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츄럴, 천연, 자연, 생, 프레쉬등 해당상품의 품질이 우량한 

것을 의미하는 표시 금지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최고급, 최우량, 상급, 스페셜, 특선, 고급등 해당상품의 품질이 

우량한 것을 의미하는 표시 금지 

- 생타입즉석면 이외에 생타입 등을 의미하는 표시 금지등 

 

5. 표시근거법령 등 

◦ 식품표시기준 

- (http://www.caa.go.jp/foods/pdf/150320_kijyun.pdf) 

◦ 즉석면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 (http://www.jfftc.org/rule_kiyaku/pdf_kiyaku_hyouji/023.pdf) 

 

http://www.caa.go.jp/foods/pdf/150320_kijyun.pdf
http://www.jfftc.org/rule_kiyaku/pdf_kiyaku_hyouji/023.pdf

